
2016년 재난재해예방 특정감사결과 보고

2016년도 자연·사회재난 대비

재난·재해예방 특정감사 현지처분 결과

강  원 도
[감사관실]



 〈강릉시〉

1.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지도감독 업무소홀(시정)
❍ 주유취급소 주유구 접지대상 56개소중 4개소 점검결과 2개소는 적정

하나, 2개소는 정전기제거설비가 미설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

2.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없이 공장신축 승인 부적정(주의)
❍ 부지면적 10,000㎡이상의 공장건립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

협의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협의 없이 승인(2개소)

3.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소홀(시정)
❍ 「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·관리 지침」(2015. 3. 11.개정)에서 규정한 

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특정관리시설로 지정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

     ※ 미지정 94개소 : 도로시설(교량) 76개소, 토목·건축공사장 4개소, 건축물(공동주택) 14개소

4. 교량 방호울타리 유지관리 부적정(주의)
❍ 「도로안전시설 관리 및 설치지침」에서 규정한 안전등급 이상의 

시설은 ‘교량 방호울타리’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(19개중 8개소)

5. 재난관리기금 사용 부적정(주의) 
❍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을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재난관리기금

관리업무 소홀(시설물 유지관리사업 : 8건 114백만 원 집행)

 〈태백시〉

1.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지도·확인 업무소홀(주의)
❍ ○○○○○○공사 등 7개소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

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하나 1개월에서 6개월 기간초과 실시



2. 소방안전관리 지도감독 업무소홀(시정)
❍ 2016년 종합정밀점검대상 92개소 중 6개소에 대하여 소방 기동검사

결과 2개소는 적정하나, 4개소는 피난안내도 미작성 등 부적정 관리

3.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지도감독 업무소홀(시정)
❍ 주유취급소 주유구 접지대상 4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1개소는 

적정하나, 3개소는 정전기제거설비가 미설치되는 등 부적정 관리

4.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 미이행(시정)
❍ 「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·관리 지침」(2015. 3. 11.개정) 개정사항 미반

영으로 공공업무시설 1개소, 종교시설 5개소를 지정해제 미이행

5. 도로제설용 자재(소금,염화칼슘) 검수 및 관리 부적정(주의)
❍ 제설자재 구입에 따른 물품검수 시 ‘시방서’에서 규정한 품질검사 및

포장검사 미실시 등 제설자재 물품검수 소홀(소금 3,567톤, 염화칼슘 200톤)

 〈고성군〉

1.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지도·확인 업무소홀(주의)
❍ ○○○○ ○○콘도 등 5개소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

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1개월에서 6개월 초과 실시

2. 소방안전관리 지도감독 업무소홀(시정)
❍ 2016년 종합정밀점검대상 56개소 중 5개소에 대하여 소방 기동검사 결과

2개소는 적정하나, 3개소는 소화기 미비치 등 부적정하게 관리

3.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지도감독 업무소홀(시정)
❍ 주유취급소 주유구 접지대상 6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2개소는 

적정하나, 4개소는 정전기제거설비가 미설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



4.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소홀(시정)
❍「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·관리 지침」개정(2015. 3. 11.)사항 미적

용으로 농어촌도로 등 교량시설물 지정 누락 : 35개소

 〈양양군〉

1.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지도·확인 업무소홀(주의)
❍ 스타비치모텔 등 5개소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종합

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1개월에서 2개월 초과 실시

2.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지도감독 업무소홀(시정)
❍ 주유취급소 주유구 접지대상 14개소중 5개소 점검 결과 2개소는 적

정하나, 3개소는 정전기제거설비가 미설치되는 등 부적정 관리

3.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없이 육상골재 채취허가 부적정(주의)
❍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하면서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면적이 30,000㎡

이상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이행 하였어야 하나 

미이행(2개소)

4.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 추진 부적정(주의)
  ❍ 2012. 12. 20. (구)소방방재청으로부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사전검토에

대한 자료보완 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1년10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

없이 있다가 보완사항 이행을 위하여 추가용역을 발주 완료 후 1년 

4개월이 지나서야 국민안전처에 보완사항을 제출 등 관련업무 소홀

5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·관리 소홀(시정)
❍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붕괴위험지역 지정

고시에 대한 행정절차 미 이행 등 지정 관리업무 소홀

     ※ 재해위험도가 높은  D등급 급경사지(17개소) 주민의견수렴 및 붕괴위험지역 고시 절차 미 이행



6.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소홀(시정)
❍ 「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·관리 지침」(2015. 3. 11.개정)에서 규정한 

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특정관리시설로 지정하지 않아 정기점검 

등 관리업무 소홀

     ※ 미지정 24개소 : 도로시설(교량) 20개소, 건축물 4(공동주택 1, 숙박시설 1, 종교시설 2)

7. ○○교 가설사업 및 도로확포장공사 하자보수 미 이행(시정)
❍ “2014년 관내 교량 정밀점검 용역”에 따라 ○○교에 하자가 발생한 

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하자보수공사 미 이행

     ※ ○○교 하자보수 대상: 상·하부 구조물 5개소(배수시설, 슬래브 하면, 박스 내부, 교각, 주탑) 20,346천원

          (하자보증 기간 : '08. 9. 9. ~ ‘18. 9. 8.)


